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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 ․ 박국양**24)

Ⅰ. 들어가며 
Ⅱ. 심장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이식술 현황 

1. 두 가지 치료방법 및 현황
2.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이식술 비교 연구

Ⅲ. 한국소비자원 스텐트 시술분쟁 조정결정
1. 일반현황
2. 혈관상태 및 사망원인
3. 주요 사례 소개
4. 소결

Ⅳ. 사고발생 요인 및 대안
1. 심장 스텐트 시술과 연관된 문제
2. 심장외과 의사 현황 및 대안

Ⅴ. 맺으며 

I. 들어가며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다. 통계

청 발표에 의하면 2014년 주요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
생) 중에서 10년간 사망자는 심근경색이 9.5%, 허혈성 심장질환은 11.5%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심장질환 주요 원인은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 

* 논문접수: 2017. 12. 05. * 심사개시: 2017. 12. 13. * 게재확정: 2017. 12. 29.
* 한국소비자원 조정3팀장.
** 가천의대길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1) 급성 심근경색(MI)은 심장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병이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 대표적 심장질환이다. 조선일보 2016.3.21. 기사 참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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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를 초래하는 인자들로 인한 관상동맥협착이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경화상태는 더 나빠지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우리
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2) 향후 비만, 당뇨질환과 더불어 관상동맥질환은 
3) 더 증가 할 것이다.

심혈관 질병 특히 관상동맥폐쇄로 인한 심근경색증 질환은 심장외과와 심
장내과가4) 긴급하게 서로 협력해 최선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외과적 수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5) 선
택에 있어서 심장내과 의사 결정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장
내과에서 먼저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심장내과 의사 판단이 객관적이고 신
중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치료방법 선택이 쉽지 않은 경계상태
(중간지대, gray zone)가 문제가 된다. 심장내과 의사 설명을 듣고 수술보다는 
내과적 중재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심장외과 의사가 없
는 병원에서도 스텐트 시술이 무리하게 시행된다면 시술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중재술보다 더 위험이 따르는 수술을 선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심장혈관조영술상에서 혈관상태가 좋지 않아 스텐트 시술이 
무리이고 관상동맥이식수술이 더 좋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수술을 권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심평원에서 보험을 적용하는 스텐트 시술 개수 규제가 무제
한으로 풀려 스텐트 시술 남용이 우려된다.6) 심장내과 비수술적 중재술이 비

2) ‘고령화 사회’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한국 2000
년), 14% 이상이면 ‘고령사회’(2017년), 20%이상은 ‘초고령 사회’(2026년 도달 예정)라고 
한다. 

3) 관상동맥질환(CAD, Coronary Artery Disease):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혈관내부)에 노폐
물이 쌓여 심장근육조직 혈액공급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하는 동맥경화질환으로서 협심증, 
심근경색이 대표적임. 

4) 본고는 흉부외과전문의 중 심장외과의사, 내과전문의 중 심장내과의사를 의미함. 
5) 심장내과 중재술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s)로서 

본고에서는 주로 스텐트 시술을 혼용해 사용하고, 심장외과수술은 관상동맥이식술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을 의미함. 

6) 스텐트 협진 고시안(2014. 12. 1. 고시)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스텐트 평생 3개'라는 
규제를 푸는 대신, 중증 관상동맥 질환과 다혈관질환의 경우 심장내과(순환기내과)와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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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으로 발전(Stent, TAVI 판막 치환술 등)하고 있으나, 스텐트 시술을 하기
엔 무리인 3중 혈관이나 심한 석회화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다 혈관이 파열되
거나, 혈전, 심근경색, 심낭출혈 등이 발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관상동맥이식술이 가능한 심장외과의사 부족문제와 연결
되어 향후 국내 관상동맥환자의 치료방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기피진
료과목의 하나인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이 저조하기 때문이다.7) 이에 대한 근
본적인 이유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본고는 
최근 무리한 스텐트 시술 후에 사망한 의료분쟁을 보면서 사고예방에 대해 평
소 생각한 문제를 정리했다. 논문 구성은 심장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이식술 
현황(II), 한국소비자원 스텐트 시술 관련 분쟁현황(III), 사고발생 요인 및 대
안(IV)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II. 심장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이식술 현황 
1. 두 가지 치료방법 및 현황

심장 스텐트 시술은 좁아진 혈관부위를 직접 넓혀주는 치료방법이고, 관상
동맥이식술(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은 좁아지고 막힌 혈관을 
우회(bypass)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주는 치료방법이다. 도로에 비유하
면 스텐트 시술은 막힌 고속도로를 다시 뚫어주는 방법이고 관상동맥이식술은 

부외과가 협진을 하면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5. 6. 1. 고시안대로 
스텐트 협진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심장학회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대한흉부심장혈관외
과학회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시행이 2개월 더 연장됐다. 두 학회는 “스텐트 시술 
전 ‘1대 1 협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 강요는 임상현장을 왜곡해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위험한 시도이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에 어긋난 것이며, 형평에도 어긋
난다”고 강조했다. 심장관련내과학회, 스텐트 협진 강요 “안 된다” 의협신문 2015.7.13. 기
사 참조.

7)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전공의 모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전공의 
지원율은 136.4%로, 최저 흉부외과와의 지원율 45.5%과 3배 차이난다. 메디칼업저버 
2015.10.6.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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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고속도로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국도를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두 
가지 치료방법은 각각 장점이 있어서 혈관 병변에 따라 두 방법을 적절하게 적
용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의학계 중론이다. 일반적으로 막힌 관상
동맥 혈관병변 상태가 간단하고 협착 혈관 숫자가 적을수록 스텐트 시술을 권
하고, 혈관병변이 복잡하고 협착 혈관 숫자가 많을수록 관상동맥이식술을 권
한다.

중재술과 이식술의 현황은, 2015년 심장재단 통계에 의하면 연간 관상동맥
이식술은 3,193건이고 관상동맥 내과적 중재술은 42,869건으로 약 10:1을 상
회한다. 선진국 평균 비율 3.5:1에 비해 과도하게 시술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8)

2.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이식술 비교연구
미국과 유럽 85개 주요 병원에서 좌주관상동맥협착 환자 및 3중 혈관환자 

1,800명을 임의로 스텐트 시술(Taxus stent)과 관상동맥이식술(CABG 
group)로 나누어 관찰한 결과를 발표(NEJM 2009:360;961)했다. 2008년에 
시작한 이 연구는 2017년 현재 결론은 좌주관상동맥협착(left main)과 3중 
혈관(3VD)에서는 스텐트 시술보다는 수술이 우수하다는 것이다.9) 즉 주요 
심혈관합병증(MACCE, major cardiac or cardiovascular events)이 스텐트 

8) 흉부외과 심혈관 수술 총 13,327건 중 관상동맥질환은 3.4%(3,193건)이고, 내과 중재적 
시술 총56,444건 중 관상동맥질환 풍선혈관성형술은 76%(42,869건)이고 이중 스텐트삽
입술은 38,922건으로 전체 중재술에서 69.0%를 차지함.

9) Syntax trial(Synergy between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with Taxus and Cardiac 
Surgery), Coronary Stent를 제조 · 시판하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약 75개사가 있고, 
대표적인 회사로 Johnson& Johnson/Cordis, Boston Scientific, Medtronic, Abbott 4개사가 
있으며, 이들이 Coronary Stent 시장뿐만 아니라 DES(Drug eluting stent)시장도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4대 메이저사 제품들만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약 18억 
달러 규모의 미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CYPHER(Sirolimus Eluting Stent), TAXUS 
(Paclitaxel Eluting Stent), ENDEAVOR(ABT-578 Eluting Stent)), XIENCE V(Everolimus 
Eluting Stent)가 각 사를 대표하는 DES 제품이다. 2009년 DES 시장은 전체 Coronary Stent 
시장의 약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 등 일부 시장에서는 이를 상회하
고 있다. 2013.4.3. 디지털밸리뉴스(dvn) 심혈관용스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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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그룹(PCI group)에서 더 많았으므로 이러한 환자들(left main or 3VD)
의 경우 수술이 더 우수하다고 밝혀진 이후 세계적으로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
고 있다.

이와 같은 다국가 간 대규모의 전 세계적인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이식술
의 객관적 비교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한국에서도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서는 3개 이상 스텐트를 사용할 때는 환자본인이 부담 하여 스텐트를 과
다하게 사용할 경우 수술비보다 시술비가 더 많았다. 또한 복지부 규정에는 좌
주관상동맥과 3혈관 협착은 반드시 심장외과 의사와 상의하도록 신설했다. 그
런데 최근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이 스텐트 개수가 무제한으로 허용됐을 뿐 아
니라 스텐트를 3개 이상 사용해도 심장외과와 상의할 필요가 없게 개정됐
다.10) 이러한 규정변화는 심장내과학회 회원이 많고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 
심장내과학회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규정 수정 이후에 스텐트 시술 
현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차츰 대두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III. 한국소비자원 스텐트 시술분쟁 조정결정 
1. 일반현황

한국소비자원에 심장 스텐트 시술 관련한 의료분쟁 사건 중에 최근 2년간
(‘16.1.~17.1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한 사례 8건을 분석했
다. 시술받은 환자 연령은 50대가 3명, 60대 1명, 70대 2명, 80대 2명이고, 남
자가 5명으로 여자 3명보다 많았다. 의료기관 소재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
천)과 지방이 각각 4건으로 같았고, 사례 모두 종합병원에서 시술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에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10)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6호, 2015. 8.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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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 혈관상태 및 사망원인
모든 사례에서 심장내과 진료 후에 중재술인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을 했고 시술 전에 심장외과 협진은 하지 않았다. 시술 후 환자 상태는 장해 1
건, 사망 7건인데 이 중 시술 당일에 사망은 5건, 나머지까지 모두 시술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술 전 혈관상태는 3중 혈관(3VD)이 4건,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 혈관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사망원인은 시술 
중에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지속됐거나, 혈전, 심근경색, 쇼크 등으로 나타
났다. 

3. 주요 사례 소개
관상동맥중재술 관련 조정사례 3개를 통해 구체적인 진료과정, 사고원인 및 

의사의 책임 등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해결 및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일별하고
자 한다. 

<사례1> 관상동맥중재술시 혈관 천공으로 사망(2017일가173)
망인(여, 86세)은 2016. 11. 21. 흉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안정협

심증으로 진단 받고11) 3일 후에 좌전하행지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던 중에 혈
관이 천공되고 출혈이 지속돼 이틀 후 사망했다. 시술 의사는 좌전하행지
(LAD) 심한 협착 부위에 풍선확장술 후 스텐트를 삽입, 혈관 손상에 의한 심
낭삼출이 발생돼 중환자실에서 혈관손상 부위에 스텐트그라프트를 하고 좌전

11) 망인은 1년 전부터 휴식 및 활동 시 흉통이 있으며, 걸을 때 가슴 중간 아래부위가 조이는 
듯 함을 호소함. 심장-관상동맥 CT 소견은 ① 관상동맥의 다발성 석회성 경화반(칼슘 
수치 913) - 좌전하동맥 원위부와 중간부위의 유의 협착 의증. ② 관상동맥의 기시 또는 
주행 이상은 없음. ③ 대동맥 박리 또는 폐색전증은 없음. 전형적인 안정협심증으로 관상
동맥조영술(11. 24)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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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지 혈류가 확인돼 시술을 마쳤다며 불가항력적 합병증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망인이 고령이므로 약물치료를 원했으나, 의사가 “환자보다 더 고령인 
사람도 문제없이 시술 한다”고 설명해 시술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위원 자문결과, 스텐트 시술 중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혈관이 파
열돼 혈액이 심낭으로 유출되어 심낭삼출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천공 크기가 
작은 경우 풍선을 넣어 일시적으로 혈류 차단을 시켜 지혈되기도 하고, 터진 혈
관에 스텐트그라프트를 넣어 지혈을 시도하고, 그래도 출혈이 지속되면 수술
로도 지혈이 어려워 결국 사망할 수도 있다(심장내과 자문). 관상동맥 병변이 
심한 부위에 풍선확장 및 스텐트 시술을 하던 중에 혈관 파열로 심낭삼출이 발
생하자 풍선을 이용해 혈관 천공 근위부에 혈류를 차단하기 위한 확장술로 다
행히 출혈을 멈춘 것으로 보이나 이 부위에서 심근경색이 생겨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이고 관상동맥 촬영상 좌전행지 협착이 광범위하므로 시술보다 
약물치료가 더 적절했을 것이다. 관상동맥 협착이 매우 길어 시술 적응증이 되
지 않고, 협착 부위를 지나 말초 좌전행지 혈류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술
이 성공해도 효과가 좋을지 의문이다. 동맥경화병변이 심한 경우인데 무리하
게 시술했고, 시술 후 심전도상 심근경색이 있고, 불완전한 시술(관상동맥 파
열)로 판단된다(심장외과 자문). 

조정결정은 ① 시술 중 혈관 파열로 인해 심낭삼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동맥
경화병변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진행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스텐트그라프트를 시행하기 전까지 지혈이 되지 않아 심낭혈전이 발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술 후 심전도상 관상동맥 파열 등 불완전한 시술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과정에서 심장기능이 약화되
어 심장마비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의료
진이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관상동맥 파열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관상동맥중재술 중 혈관파열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이 고령이고 
스텐트 시술 부위의 동맥경화가 심해 혈관파열 가능성이 높았던 점, 혈관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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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처치는 적절했던 점, 두 번째 시술 후 망인의 의식이 기면상태로 혈압이 
안정적이지 않아 시술 및 수술이 어려운 점, 새로 발생한 심근경색에 대해 적극
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
신청인 책임범위를 50%로 제한, 위자료 1천만 원을 포함해 총 1,360만원 배상
을 결정했다.

<사례2> 관상동맥중재술시 혈관 파열로 사망(2017일가175)
망인(여, 76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고, 3일 후에 2차 시술을 받던 중에 혈관이 파열돼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으
나 익일 사망했다. 신청인은 시술 전 혈관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및 합병증에 대
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술동의서에 서명했고,12) 만약 구체적인 혈
관상태와 심혈관 파열 등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설명했다면 시술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망인은 좌우관상동맥 모두 심한 석회화로 인
해 심혈관중재시술 난이도를 증가시켜 심혈관 파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심장혈관 천공이나 파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관상
동맥 파열 소견을 보여 즉시 풍선 카테터를 확장해 출혈 누출을 억제했고 흉부
외과와 수술을 논의했다. 외부에 요청한 기구(graft stent)가 도착했으나 혈관 
파열 부위로 스텐트가 접근되지 않아 파열해 수술을 결정하는 등 최선을 다했
다고 한다. 

전문위원 자문 결과, 1차 PCI시술 소견에 관상동맥 3개 혈관 모두 심한 협착
을 보이고 석회화 변성이 심해 혈관이 심하게 경화된 상태였다.13) 혈관 협착 
12) 시술동의서에는 관상동맥 중재시술(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 시술 방법, 성공

률(95%), 치명적인 합병증은 1%인데, 사망(심장혈관이 천공되거나 파열되는 경우, 심장 
혈관벽이 찢어지는 경우,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경우, 
조영제에 대한 심한 과민반응), 심장마비, 뇌졸중, 콜레스테롤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곳에 동그라미가 있다. 그 외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혈관천자 분위의 동맥이나 정맥 
손상(약 1~2%), 천자부위 변색(약 1~5%), 혈관 손상으로 수술 필요, 시술도중 사용하는 
조영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동(不動)문자로 인쇄된 동의서에 망인 
자녀가 서명했다. 

13) 좌전하행지 근위부 및 중간 부위와 좌회선지 근위부에 80~90% 이상 심한 협착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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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가 풍선이나 스텐트로 완전히 펴지지 않아 좌회선지 경화반이 완전히 개
통되지 않아 약 50% 협착이 남았고 우관상동맥 역시 당일 해결하지 못한 채 시
술을 종료했다. 병변이 중재술로 치료하기에 매우 어려웠고 시술 시간도 3시
간 30분(15:30~19:00경)으로 장시간이 소요돼, 방사선 조사량과 조영제 사
용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2차 PCI시술 전에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후 석회화가 심하기 때문에 시술 위험성,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고
지하고, 먼저 수술을 권했어야 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혈관 파열부위는 우관상
동맥 중간 부위 석회화와 협착이 심한 곳으로, 2차 시술 시 1차 풍선확장이나 
죽상 절제술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석회화가 심한 병변이 확장되지 않아 더 
높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풍선도자를 이용해 확장을 시도해 확장은 됐으나 결
국 혈관이 매우 심하게 파열해 지속적으로 혈액이 누출되는 것이 관찰됐다. 석
회화가 심한 병변의 과도한 확장은 혈관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혈관 파열은 20
기압까지 높은 압력으로 풍선 확장을 한 후 바로 11:25경 발생돼 2시간여 동안 
막으려고 시도하다 실패해 결국 흉부외과로 전과돼 수술했지만 이미 심장상태
가 악화된 뒤였다.14)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2차 PCI 시술 중 발생한 혈관 파열
이고, 이로 인해 다량출혈 및 심낭압전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가 발생한 것이다
(심장내과 자문). 

심혈관조영술 소견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과 기준은, 2015. 10. 1. 개정된 
“스텐트 시술 인정기준”에15) 의해, 석회화가 심하지 않은 부위에 스텐트 시술

우관동맥 중간 부위도 90% 정도 협착이 있다. 
14) 시술 중 심초음파로 심낭압전이 없고 환자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하나, 간호

기록에 망인 상태가 여러 차례 불안정한 기록이 있고, 마취기록지에 명시된바, 수술이 
시작되면서 심낭절제 후 다량의 혈액이 흘러나온 것으로 기록됐고, 수술 중 수혈이 다량 
필요했던 것으로 보아 시술 중 발생한 관동맥 파열로 인해 지속적인 출혈 및 심낭압전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출혈과 관동맥 내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2~3시간 
진행됐는데 전반적인 망인상태를 볼 때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
다. 11:25경 혈관 파열이 발생해 혈액이 계속 누출됐고, 16:30경 관동맥우회술을 했다.

15) 심평원 [2015. 10. 1. 개정, 스텐트 시술 인정기준]
가. (5)항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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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급여로 인정된다. 석회화가 심할 경우 협착 부위가 확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 억지로 압력을 높여 확장을 유도할 경우 혈관 파열로 인한 합병증이 커지
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정이 있는 것인데, 이 원칙을 지키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심장 혈관 3개 모두 심한 석회화, 많은 굴곡, 긴 
협착 상태이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에 전혀 적절치 않은 병변이다. 3중 혈관일 
뿐 아니라 모든 혈관에 석회화가 심해 무리하게 스텐트 시술을 할 경우 혈관파
열이 예상된 상태이다. 따라서 시술 전에 심장외과 의사와 반드시 협진을 통해 
그 결과를 환자측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장단점에 대해 동의를 받은 뒤에 시행
해야 한다. 두 번째 시술 실패 때 혈관 파열이 진행되고 출혈로 인해 저혈압을 
초래하는 심낭압전증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심장외과에서 관상동맥이식술을 
서두르더라도 효과가 없다. 시술 전에 관상동맥이식술이 최선이라는 것을 설
명하고 수술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조정결정은, 시술 전 검사에서 3중 혈관 모두 심한 석회화 상태로 확인되어 
심혈관중재시술의 난이도가 높아 심혈관파열이 예측됐으므로, 시술 전에 이
러한 구체적인 혈관 상태, 중재시술에 따른 위험성 정도, 관상동맥우회수술 필
요성 등을 환자측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1차 시술 시 망인 상태 등을 고
려하지 않은 채 PCI 시술 관련 일반적인 설명이 기재된 시술동의서에 유족이 
서명한 사실만으로 위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차 시술 전에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용 대상
(1)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폐쇄
(2)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잔여 협착이 35%이상인 경우
(3)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재 협착 병변
(4)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5) 혈관직경이 3.0mm이상으로 분기부 병변 (bifurcation)이 아닌 굴곡이 없고 석회

화 침착이 없는 협착이 심한 병변에 일차적(direct)으로 시행하는 경우
나. 혈관 크기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dissection이 심한 
경우 등에는 2.5mm미만의 혈관에 대하여도 인정함.

2.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스텐트를 시술한 혈관명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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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술 시 혈관의 협착 부위가 완전히 펴지지 않아 좌회선지 경화반이 완전
히 개통되지 못하고 약 50% 협착이 남아 있는 점, 2차 시술에 따르는 혈관 파
열의 위험성, 성공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수술을 권했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
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
청인 책임비율을 30%로 제한, 위자료 1,700만원을 포함 총 20,721,000원을 
배상 결정했다.

<사례3>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사망(2017일가19)
망인(남, 50세)은 6개월 전부터 발생한 호흡곤란 및 흉부 불편감으로 2016. 

8. 29. 피신청인 병원에서 허혈성 심근병증 및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에 따라 같
은 해 8. 31.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9. 3. 01:49 사망했
다. 피신청인은 내원 당시 심기능이 20% 정도이고 관상동맥이 모두 막힌 상태
로 급성 심장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시술 후 불편감에 대해 활력징
후 및 시술 다음날  심초음파도 비슷하게 심한 심부전 상태로 허혈성 심근병증, 
심부전과 동반된 일반적 소견으로 판단했으며, 중환자실에 대한 불편함을 호
소해 일반 병실에서  주의 깊은 관찰과 조치를 했다고 한다.16)

시술기록지에는 전반적인 관상동맥의 심한 동맥경화소견, 좌전하행지의 완
전 폐쇄, 좌회선지의 완전 폐쇄, 좌회선지 모서리 분지(OM, Obtuse Marginal 
Branch)의 심한 협착, 우측 관상동맥의 완전 폐쇄가 확인됐고 좌전하행지와 
좌회선지 만성완전폐쇄 소견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기재됐다.17) 시술 2일째 23:09경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크게 소리 지르며 도

16) 신청인은 시술 받은 후에 통증, 식은땀, 심장의 벌렁거림 등을 호소하고 힘들어했으나 
시술 후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시술의사 말대로 심장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다면 
시술 후 지속적인 이상 증상을 호소했는데 한 번이라도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심 정지발생 전 회복해 최소한 아이들이 아빠와 작별인사 할 시간
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7) 관상동맥조영술 및 성형술 동의서에는, 현재 상태(협심증, 심근경색증 의심 상태), 시술
목적 및 필요성, 과정 및 방법, 시술 과정 및 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출혈, 염증, 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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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요청했다. 23:10경 청색증, 동공이 풀리고 강직된 모습으로 저혈압
(70/40㎜Hg)을 보여, 최고 농도 산소 공급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 23:19경 중
환자실로 전실했다. 23:20경 의식 혼미, 혈압 133/56㎜Hg, 에피네프린, 아트
로핀 정맥주사 및 심장마사지 유지하며 제세동기 연결했으나 다음날 01:49 사
망했다.18)

전문위원 자문 결과, 내원 당시 호흡곤란과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고, 입원 
당시 심초음파 상 심박출량 20%, 좌심실이 확장(65/76mm)됐으며 전반적인 
좌심실 움직임이 약하고 이완기 평가에서 제한된 좌심실 충만 및 상승된 이완
기말기압 소견을 고려하면 허혈성 심근증 또는 확장성 심근증을 의심할 수 있
으며 허혈성 심근증이나 확장성 심근증에서 상기 소견을 보이면 사망률이 높
아 심장이식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질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허혈성 
심근증은 병변이 있는 관상동맥에 대한 시술을 통해 허혈상태인 심근을 생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방향이고, 확장성 심근증은 특발성이나 다른 원인
으로 발생하므로 심박출량 증강을 위한 약물치료나 심장이식이 주된 방향이
다. 내원 3일째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관상동맥 3가지 모두 병변이 있음
을 확인하고 허혈성 심근증으로 확진한 후 3가지 중 2가지에 스텐트 삽입 시술

조영제 부작용, 풍선성형술이나 스텐트 삽입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혈관경련, 혈관박리
나 천공, 파열, 스텐트 삽입 후 혈전에 의한 급성 혈관 폐색, 확장 부위가 6개월 이내 
다시 좁아질 가능성 약 10% 미만, 사망률 0.1% 미만 - 아주 심한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
서 발생, 중풍, 급성 심근경색증),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관상동맥 우회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 시술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결과(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쳐 심 기능 손상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커짐) 등이 기재, 밑줄이 쳐져 있고 망인이 
서명했다.

18) 신청인은 시술 후 심장기능을 20%에서 70%로 살렸고, 중환자실 자리도 없고 시술도 
잘됐으니 병실로 가서 지켜보자는 의사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시술 2일째 오후 회진시 
3일 후 퇴원하라고 했으나 혈압도 낮고 호흡곤란도 있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고 한다. 19:30경 혈압 오르게 하는 도부타민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한 시간 후부터 
망인이 숨을 연거푸 쉬고, 벌렁거리고 쿵 떨어지는 것 같다고 호소해 수액 용량을 줄였음
에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자 간호사가 혈압을 세 번 만에 겨우 측정했으며, 이후 망인이 
계속 벌렁거린다고 해서 심장소리를 들어보니 소리가 이상하게 철렁거려 간호사에게 이
렇게 계속 힘들게 수액을 맞아야 하냐고 한지 3분도 안 돼 망인이 뒤로 누우며 발작 및 
입에 거품을 물며 강직, 경련을 했다고 한다. 심장이 그렇게 안 좋은 환자가 아프고 힘든
데도 왜 한 번도 오지 않았냐고 묻자 의사가 답을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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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일련의 과정은 표준적 진단과 시술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19) 
시술 후 식은땀, 답답함, 등 부위 통증 등이 시술 후 새로 발생한 증상인지 구별
이 필요하다. 식은땀이나 답답함은 허혈성 심근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
만 새로 발생했다면 시술과 충분히 연관될 수 있다. 특히, 등 부위 통증이나 숨
을 몰아쉬는 양상은 심낭삼출액이나 출혈에 의한 심낭염 또는 심낭압전을 의
심할 수 있으나 2016. 9. 1. 심초음파 검사상, 약간의 심낭삼출액만 발견되어 
이정도 양으로 증상을 유발하거나 혈류역학적으로 활력증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시술 이후 증상을 호소하여 심전도 추적검사, 심초음파 추적검사 등을 
하며 시술 후 합병증에 대한 관찰은 이뤄졌고, 심전도 추적검사에서 시술 전후 
의미있는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20) 망인의 심장상태는 내원 당시 중증 심부
전 상태이므로 예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며, 스텐트 삽입술 자체가 위험도
가 높은 시술이나 중증 상태에서 내원했기 때문에 사망했지만 스텐트 삽입술
로 망인의 심장상태를 개선시키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내원 후 단기간에 사망해 유족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경우로서 더욱 면밀한 관
찰과 진료, 모니터링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중증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19) 관상동맥조영술 영상기록물과 진료기록부를 비교해 보면, 관상동맥 폐쇄 병변이 보여 
삼중혈관병변(triple vessel disease)으로 진단할 수 있다. 3가지 관상동맥 중 우관상동맥
은 근위부부터 중간부위까지 완전히 막혀 있지만 다리 가지가 발달하여 원위부까지 혈류
는 잘 흐르고 있어 이 부위는 제외하고 좌전하행지와 좌회선지 부위 병변에 스텐트 삽입
술을 시행했고,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출혈이나 혈관파열, 혈관박리 등을 의심할 만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봐도 스텐트 삽입 
이후 개통이 원활해 혈관 흐름도 원활한 것으로 판단, 스텐트 삽입 실패나 시술 과정에 
문제를 의심할 기록은 없다.

20) 시술 이후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은 ① 내원 시 허혈성 심근증이 중증으로  시술로서 
허혈상태인 심근에 혈류공급을 개선시켰지만 심근 재생능력이 이미 떨어져 심근경색으
로 진행됐을 가능성, ② 시술 후 심낭삼출액이나 출혈증가로 인한 심낭염 또는 심낭압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 ①을 추정하면 스텐트 삽입술 후 일정기간 심근경색 유발 
가능성을 의심하며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므로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스텐트 삽입술 후 즉시 심근 재생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시간이 경과하
면서 심근 재생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경우나, 망인 상태가 
악화되는 시점에서 처치가 늦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항은 없다. ②를 추정
한다면 추적 심초음파에서 약간의 심낭삼출액이 발견됐으므로 다음 날인 9. 2. 추적검사
를 시행해 삼출액 증가가 관찰되어 심낭염이나 심낭압전을 의심할 소견이 발견된다면 
심낭천자 등 적극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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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21) 
조정결정은, 관상동맥조영술에서 3개 관상동맥 모두에 병변이 있어 허혈성 

심근증 진단 하에 2개 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한 조치는 적절했으며, 영
상자료 상 출혈 및 혈관파열 등 시술 후 합병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고, 개
통된 혈관의 흐름 또한 원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 계획 및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삼중혈관질환을 
동반한 심부전 상태로,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기 전 중
환자실 병실을 확보하여 시술 후 1~2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집중관찰 하는 점, 
② 망인은 시술 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증상인 식은 땀, 가슴 답답함, 숨 몰아쉼 
등의 통증을 시술 후부터 호소한 점,  ③ 시술 후 망인이 호소한 증상으로 볼 때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어 중환자실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
되나, 일반병실에서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 등 일반적인 추적관찰만 했을 뿐, 
중환자에 준하는 집중관찰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
문 의료기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시술 후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 및 기왕력 등
을 볼 때, 심근경색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중환자실에
서 집중관찰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망인이 시술 후 수 일만에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당시 삼중혈관 협착 상태였는데, 최근 
미국과 유럽 심장학회지침에 의하면 좌주관상동맥 협착이나 삼중혈관협착 질
환의 경우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이 우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술 도중 심근
경색 및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응급 관상동맥우회로이
식술이 필요한 점과 시술 이외에 수술적 치료(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가 가능
한 점 등에 대해 시술 전 명확하게 설명해, 신청인이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

21) 중환자실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일반 병실에서 반복
적인 심전도 측정과 추적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망인의 심장상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졌고,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중증 심부전 상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므로 앞서 기술한 아쉬운 점 때문에 피신청인 책임을 10% 정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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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시술 전 동의서 상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으로 
관상동맥 우회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됐을 뿐, 선
택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
신청인은 허혈성 심부전 환자인 망인이 중환자실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해 시
술 후 일반병실에서 모니터링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후 중환자실로 가야하지만 자리도 없고 시술도 잘됐으니 병실로 가서 지켜보
자는 의사 설명을 들었으며, 망인의 증상 호소가 지속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까지 고려했다고 진술했다. 중환자실 입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사
정 설명 및 전원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고, 이러한 설명을 들
었다면 중환자실 치료를 거부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
인은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망인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
으로 인해 망인과 그 유족들인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
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위자료 2천만 원
을 배상 결정했다.22) 

4. 소결
가. 치료방법 선택에 따른 책임
세 사례 모두 혈관상태가 삼중혈관 또는 심한 석회화 상태로서 스텐트 시술

에 무리가 있었다. 사례 1은 고령(86세), 심한 석회화23) 혈관으로서 중재술 
효과를 보기 어렵고 약물치료만으로도 수년간 생존 가능성이 추정할 수 있음
에도 중재술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24) 사례 2도 역시 75세 고령으로, 삼

22) 입원 시 망인의 중증 심부전 상태, 피신청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을 했더라도 예후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생존기간이 다소 연장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그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23) 칼슘 수치가 높을수록 석회화가 많이 진행됨을 뜻하는데, 관상동맥 석회화는 400 이상을 
중증 관상동맥 석회화로 보며, 본 사례 석회화는 913으로 심함.

24) 환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진료인데 시술로 가능하다면 굳이 수술할 필요



178  김경례 ․ 박국양

중혈관 및 심한 석회화 상태에서 스텐트 시술을 두 번 받던 중에 혈관이 파열돼 
혈관이식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2차 중재술을 실패하고 관상동맥이
식술을 받았지만 이미 수술로 회복되기엔 역부족 상태였다. 사례 3은 50세 젊
은 연령이나 삼중혈관 및 심장기능이 좋지 않아 심장이식이 필요했던 경우였
으나 스텐트 시술을 받고 3일 만에 사망했다. 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고 
하지만 시술 후 환자상태는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는 식은땀, 통증을 계속 호
소해 심장조영술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전도검사만으로는 미흡한 경우
로 볼수 있다. 시술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하고 증세가 있을 때 즉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로 시술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혈성 심부전이 있어도 
시술이 잘 됐다면 호전이 돼야하는데 이점에 대한 조치와 설명이 미흡한 것으
로 보인다. 소개한 사례 모두 심장내과 의사에게 진료와 검사를 받고 심장외과 
협진 없이 중재술이 시행됐다. 병원 책임을 30～50%로 제한하거나 위자료 책
임을 물었다. 결국 삼중혈관이나 심한 석회화 혈관인 경우 환자의 연령 및 상태
를 고려해 약물치료, 중재술, 혈관이식술 등 내외과적 다양한 치료방법을 모색
하지 않고 무리한 중재술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설명의무와 위자료 배상 
의료 전문가인 의사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 이내에서 상당

한 재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재량권 남용 여부, 즉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과실을 묻는 것도 쉽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
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
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 말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 행위

가 없고, 약물치료로만 가능하다면 굳이 시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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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해,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
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25)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시술동의서를 보면 환자 연령이나 혈관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중재술 성공률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 치료방법의 장단점)이 
아니라, 성공률 95%, 치명적인 합병증 1% 등 부동인쇄로 나열된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심장 중재술 관련 설명미흡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망인에 대한 수술이 응급
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 아님에도 약물치료를 계속할 경우와 재수술
을 받는 경우에 대한 의학적 불확실성, 유도철선통과 실패 이후 재수술에 따른 
위험성과 그 필요성, 시술로 인한 관상동맥 박리가능성 등에 대하여 망인이 고
도의 사망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시술여부를 숙고하여 실질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시술 전날 인쇄된 동
의서 용지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망인에게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시술에 대한 
선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
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
이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망인의 나이(61세), 직업, 시술전력, 건
강상태, 시술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위
자료로 인정했다.26) 

의료소송의 상당수가 설명의무 위반을 고려한 위자료 조정이다. 관상동맥
질환은 법적 가동연령인 6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에서 손
해배상이 위자료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27) 의료사고로 발생한 인신사고

2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26) 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7가단9913 판결 참조.
27) 60세 이상 가동연령을 인정한 최근 판례는 1) 필러시술 후 1급 시각장애인 소송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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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양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위자료 
산정에 적극적으로 참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28) 그런데 위자료의 법 
기능적 역할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의 전보 이외에 위자(慰
藉)와 제재(制裁) 내지 예방(豫防)적 성격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손해전보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재산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으로 산정
된 실손해의 전보란 애당초 불가능한 점에서 기인한다.29) 스텐트 시술 분쟁에
서 위자료 배상만으로 사고 제재 또는 예방적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심장혈관 치료방법 선택에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주의의무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
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30)

원고는 사고 당시 로스쿨 재학 중이었고 소송진행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재판연구원으
로 근무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1년 미만경력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인 월4,615,000원을 적용하고 가동연한 
70세, 피고책임을 80%로 인정해 9억 원 가량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3가합554482 판결), 2) 지방흡입술 후 근막손상으로 장기 천공으로 사망한 사건
에서 사고 당시 45세 회사대표의 원천징수를 근거로 월580만원 급여를 65세까지 가동연
령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10777 판결), 유현정 ․ 이동필
․ 이정선 ․ 정혜승 ․ 박태신,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제17권 제1호), 325면 
이하.

28) 김경례 ․ 안법영, “의료사고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산정”, 의료법학(제13권 제2호), 2012. 
208면.

29) 최우진, “구체적 액수로 증명 곤란한 재산적 손해의 조사 및 확정”, 사법논집(제51집), 
2010. 제469면.

30)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만 인정하나,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로서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전 손해를 인정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등) 의료행
위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조언설명의무와 구별되는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전손해 
배상이 가능한데, 결핵약 에탐부톨 복용 후 발생한 전격성 간염 사건(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이후 발전, 서울
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72218 손해배상(의) 판결에서 지도설명의무의 증명책
임이 원고에게 있음이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
가합733 판결에서도 지도설명의무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범위를 일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산정함. 이정선 ․ 이동필 ․ 유현정 ․ 정혜승, “2012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의료법
학(제47권 제1호), 317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고지설명, 조언설명, 지도설명으로 구분한 
경우, 김천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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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고발생 요인 및 대안 
1. 심장 스텐트 시술과 연관된 문제

가. 시술 전 객관적인 설명제공
심혈관질환은 90%이상 막혀도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흉통이 발생해 병원

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1) 그런데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이나 외래를 찾
을 때 먼저 환자를 보는 의사는 심장내과일 가능성이 많다. 환자뿐 아니라 병원 
안내에서도 먼저 심장내과 진료를 권하기 쉽다. 먼저 환자를 보게 되는 심장내
과 의사는 가급적 중재시술을 시도할 것이다.  즉, 동일한 의사가 진단과 시술
을 하는 임상현실에서 시술과 수술에 따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환자에게 설
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심장내과의사가 결국 
환자를 선택하고, 극히 일부 환자만 심장외과로 보내는 시스템에서는 심장외
과 수술은 심장내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리한 스텐트 시
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뿐 아니라 심장외과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도 상
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된다.

나. 복잡성 병변의 스텐트 시술
심장 혈관의 협착병변은 단순한 동맥경화성 비후부터 석회화와 혈전이 합

병된 완전폐쇄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Syntax trial 최근 결과에 의하면 

논문, 1994, 141~153면 참조. 독일의 경우 환자권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다 2013. 2. 
26. 민법전(BGB)에 전형계약으로 신설되면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도 민법전 
제630a~630hwhdp 규정, 안법영, “의료판례에서의 인과성과 책임귀속의 판단-독일법원 
판결례와의 비교 고찰-, 의료법학(제14권 제1호), 2013, 203~208면 참조. 상세한 내용은 
현두륜,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료법학(제18권 제1호), 2017. 
참조.

31) “심혈관질환은 혈관의 약 90%가 막힐 때까지 전조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운동부족, 
체중증가 등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원인”이며 “흉통, 호흡곤란, 어지러움, 피로감이 지
속되는 경우는 참지 말고 즉시 전문의에게 상담해야 한다.” http://news.chosun.com 
2017.10.30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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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이 복잡할수록 스텐트 시술에 비해 수술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32) 복잡성 협착을 무리하게 시술할 경우 관상동맥 파열 및 출혈로 인한 합
병증이 많아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복잡성 혈관병변은 단순한 협착이 아
니라 석회화, 혈전, 동맥경화성 비후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를 말하며 이런 경
우 스텐트 시술을 하면 혈관 파열이 잘 발생한다.

다. 심장 스텐트와 관상동맥이식술 비율문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스텐트 시술과 수술비율이 약 3:1 또는 4:1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병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심지어 약 30:1이 
넘는 경우도 있다. 2015년도 심장재단 발표에 의하면 스텐트 시술 건수는 
42,869건이고 수술은 3,193건으로 약 13:1 비율이며 이는 선진국 평균 비율 
4:1에 비해 스텐트 시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비율은 해마다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실정상 다양한 요인이 있지
만 가장 큰 요인은 결국 과도한 스텐트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구분 총계 선천성
심장병

판막
질환

관상
동맥

대동맥
질환

심낭
질환

심장
종양

심장
이식 *기타

인원
(%)

13.327
(100.0)

3,349
(25,1)

3,344
(25,1)

3,193
(24.0)

2,011
(15,1)

330
(2.5)

144
(1.1)

129
(1.0)

827
(6.2)

사망
(%)

529
(4.0)

84
(2.5)

115
(3.4)

107
(3.4)

147
(7.3)

10
(3.0)

0
(0.0)

8
(6.2)

58
(7.0)

*기타(인원/사망) : 심박동기삽입 77/0, 심장외상 52/5, 기타 698/53

<표 4-1> 흉부외과 심장혈관질환 수술 현황

32) 미국 Mount Sinai 병원 Dr. Farkouh는 2017년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에서 Syntax trial 5년 결과를 논평하면서 좌주관상동맥과 3중 혈관에서는 수술이 시술보
다 훨씬 우수하다고 결론을 냈다.(J Am Coll Cardiol 2017;69(4):395-403) “The inves-
tigators confirmed that at 5years of follow-up, CABG resulted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cardiovascular specific and generic health status quality of life, regardless 
of whether the patients qualified on the basis of triple-vessel CAD or left main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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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선천성 심장병 판막질환 관상동맥 부정맥 기타

동맥관
개존증

심방중격
결소증

풍선 판막
성형술

풍선혈관성형술
(스텐트 삽입술)

전극도자
절제술

심박동기
삽입술

풍선말초 
혈관성형술 등

인원 56,444 127 356 231 42,869
(38,922) 6,934 4,516 1,411

(%) (100.0) (0.2) (0.6) (0.4) 76.0
(69.0) (12.3) (8.0) (2.5)

자료: 2015년 심장재단 통계

<표 4-2> 내과 중재적 시술 현황

2017년 최근 스텐트 시술건수에 대해 심장내과학회 자체 조사가 시행되어 
메디칼업저버에 발표됐는데 이 결과만을 보면 3개 이하의 약물 방출 스텐트 시
술이 98%로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즉 4개 이상을 사용한 건수는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장재단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이므로 전국적으로 이중에서 800건 정도는 스텐트가 4
개 이상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장외과에서 바라보는 문제는 스텐트 
개수가 아니라 스텐트 규제가 점차 풀리면서 복잡성 혈관협착병변에서 무분별
한 스텐트 시술이 증가하는 데 있다.

<그림 4-1> 2014년도 국내 PCI 스텐트 사용현황
자료: K-PCI Registry 2014년도 Fact Sheet, 출처: 2017년 메디칼업저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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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병원 스텐트 시술의 문제
“시술은 짧고 수술은 길다”는 말이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의술은 길고 인생

은 짧다”는 말을 비유한 것으로 시술은 비교적 쉽게 배우고 수술은 길게 배워
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현재 심장내과 시술은 누구나 심장내과 세부전문의를 
마치면 가능한 것이 현실인데 대학병원 급에서는 심장외과 뒷받침도 있고 다
른 시술의사가 있어서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하지만 중소병원 심장내과에서는 
스텐트 시술 중에 발생하는 합병증 대처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간단한 
시술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잡성 병변의 경우 관상동맥촬영술 결과만 
가지고 시술을 쉽게 결정해 시행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예
를 들어 석회화된 복잡 협착병변을 시술하려고 무리하게 혈관을 뚫다가 파열
되면 바로 수술을 시행해도 문제가 있는데 심장외과의사가 없다면 타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한국소
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례를 보아도 스텐트 규제가 풀리면
서 이전보다 이러한 심각한 사망 사례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복잡한 협착 병
변일수록 심장외과의사 backup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규제역시 최근 복
지부에 의해 폐지됐다. 최근 흉부심장혈관학회에서는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
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심장내과학회 의견대로 결정됐다. 
심장내과의사는 정밀 진단결과,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이식술의 장단점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시술과 수술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환자
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설
명이 전제가 될 때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장 스텐트 시술 관련해 지난 8월 대한의료법학회에서는 “최근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스텐트 시술 중 혈관 파열로 인한 후유증 발생을 둘러싼 의료 소송
에서는 의료진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판례가 쌓일 경우 복잡성 관상동맥질환의 스텐트 삽입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장내과와 심장외과가 관상동맥질환 치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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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이식술에 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학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는 쉽
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직업윤리에 입각해 가장 좋은 치료법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천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규제나 법규로 강제화 될 수 있다”33)는 의견이 제시됐다. 혹
시나 병원 경영을 생명보다 우선하거나 경제논리로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한다
면 그 법적 책임은 결국 전문가인 의료인이 지게 하는 견제 시스템이 작동돼야 
사고를 예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34) 

2. 심장외과 의사 현황 및 대안
심장혈관이식술은 흉부외과 전문의와 소위 전임의(fellow)를 마치고도 추

가로 수년간 의료기술을 더 습득해야 단독으로 수술이 가능한 분야이다. 2015
년 스텐트 협진 시행을 앞두고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무리한 
협진 강요보다는 열악한 흉부외과 진료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35) 우리나라 심장외과 의사는 갈수록 부족할 것이고 지방은 더 열악한 실
정이다. 심장질환은 응급실에 골든타임을 지나 도착하는 경우, 지방거주 환자 
사망률이 도시에 비해 3배나 높게 나타났다.36)

33) 의협신문 2017.8.21. 기사 참조.
34) 상급종합병원 심장내과는 삼중혈관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거나 스텐트 시술이 가능하

다면 시술을 하고, 극히 일부 중첩되는 경우엔 심장외과와 협진을 통해 치료방법을 논의
하나, 심장외과가 부재한 병원의 무리한 시술이 문제로 보임.

35) 두 학회는 “심장수술을 잘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지방에까지 존재하도록 국가적 지원의 
정책이 필요하며, ‘Heart Team Care’를 국내에 정착하려면 시범사업이나 전문가 협회 과
정 및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이 역시 대책위원회(Task Force)가 필요하다”고 밝혔
다. 의협신문 2015. 7. 13. 기사 참조.

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자료를 통해 2003~2007년까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국내환자 9만 5천여 명 발병 30일 후 사망률 조사에 따르면, 나이나 연령, 평상시 건강상
태, 급성 심근경색증 당시의 위중도를 고려해 분석해도, 지방거주 환자가 대도시 환자보
다 사망률이 3배(300%)나 되며, 같은 정도 치료를 받더라도 1.47배(47%)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신속한 치료가 생존 최우선 조건인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들이 증상 발생 
후 응급실에 골든타임을 지나서 지연 도착하는 것과 심장동맥조영술이나 심장중재시술 
등 적절한 치료를 적게 받은 것이 사망률 증가원인으로 판단된다. 메디포뉴스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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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사 부재에 따른 기피과 전공의 장려 정책 일환으로 2014년도 육성지
원과목 전공의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정책,37) 기피과목 수가인상38)  현재 매
달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수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
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서 설문한 결과, 흉부외과 의사들이 자신의 처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때문
(82.4%)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산금 분배 및 지급을 놓고 갈등, 타과와의 갈
등, 힘들고 고된 직업이라는 인식 등이 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보인다.39) 한
편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모두 흉부외과 충원에 실패했
다. 인기과로 분류되는 일명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재영(정신건
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은 이번에도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40) 흉
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30%대로 지원자가 한해 20~30명 수준으로 고정됐
다. 상급년차 레지던트 모집은 거듭되는 기피과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기존 수련병원별 단위 모집에서 전국 병원
별 지원과목과 수련 년차, 모집인원까지 공개모집으로 전환했지만 올해 역시 
지원자가 없어 전 병원 미달로 마감했다.41) 기피과 전공의들이 맡은 바 임무

16. 기사 참조.
37) 해당 정책은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등 충원율이 낮은 11개과 

전공의에게 정부와 수련병원이 50%씩 매칭펀드로 1인당 500만원 내에서 해외연수 경비
를 지원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균형 해소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에 대한 사기
증진과 해외의료기관 연수를 통한 수련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이들 과목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8)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지원율 격차가 상당히 크다. 비뇨기과의 경우 지원율이 26%로 폐
과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병리과나 흉부외과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공의 수급 불균형은 
진료 질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비전공 진료를 할 경우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가 전공과목 진료를 할 경우 가산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선택진료비 등 일련의 정책과 힘든 수련 과정, 근무시간에 비해 낮은 급여, 불투명한 미
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전공의들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육성지원과목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가정의
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11개 전문과목이다. 데일리 메디 2015.10.6. 기사 참조.

39) 2015년 하반기 전국 흉부외과의사 17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 흉부외과 의사 
10명 중 9명 “내 처지 심각”, 의협신문, 2016.10.31. 기사 참조.

40) 데일리메디 2016.12.26. 기사 참조.
41) 데일리메디 2017.7.2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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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은 의료 환경과 적절한 수가, 보상 등이 시급
히 고려돼야 한다. 요즈음 외상센터에 대한 청와대 청원인들은 “외상센터 현실
은 참혹하리 만큼 각박하다. 응급의료 지원을 꼭 늘려야 한다. 외상센터가 환자
를 받는 데 눈치를 보고 있다. 의대생들은 외과, 흉부외과를 선택하면 경제적으
로 망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대통령은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피력했다.42) 병원 내에서 심장환자는 진료과목 ‘다
학제통합진료’43)가 절실하다. 또한 앞으로 더 심화될 생명과 직결된 기피 진
료과 전공의 문제이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현황을 고려할 때, 
심장외과 전문의 확보가 절실한 점을 감안할 때, 심장외과 전문의 일부를 공무
원으로 확보하는 등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V. 맺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사회에서 관상동맥질환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혈관 상

태가 좋지 않아 심장 중재술이 어려운 삼중혈관, 심한 석회화 상태인 상황에
서는 심장내과에서 환자를 먼저 진료했더라도 심장외과와 적극적인 협진을 
통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술과 수술의 경계
선에 있는 혈관상태가 문제인데, 심장외과 의사가 부재한 종합병원 등은 병원
경영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急死)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
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42) 메드폼 뉴스 2017.11.16. 기사.
43) 다학제 통합진료비와 개선방향 토론에서 “다학제통합진료의 주목적은 환자와 보호자에

게 일관되고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며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의료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진료 접근방법임을 강조했다. 메디칼업저
버 2014.11.2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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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
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의사는 공무
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사
망률 1위가 될 심장병 치료를 위해 심장내과의사와 심장외과의사는 서로 긴
밀히 협력해야 하며 능력 있는 심장외과의사 육성에는 심장내과의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본고를 계기로 국내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중재술 및 수술 결과가 객관
적으로 확인되어 임상 현실에 적합한 치료방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상세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료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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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김경례(한국소비자원 조정3팀장), 박국양(가천의대길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
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
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
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
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
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
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
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
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
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
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주제어: 관상동맥질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관상동맥이식술, 삼중혈관병변 및 
심장혈관석회화, 지도 설명의무



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193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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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Kook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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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onary artery disease has increased in Korea as the country enters the aged 
society. It is well known that the incidence of coronary artery disease is related 
to aging,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idemia, and dietary habit. 

For effective treatment of significant coronary stenosis, close coordination be-

tween cardiac surgery and cardiology team is essential. Especially cardiologists’ 

decision whether to do the stent placement or CABG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cardiologists usually start to consult the patients for their treatment. Recently, 

non-surgical interventions(that is stent placement) in cardiology field have dramat-

ically increased as the national insurance system removed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stents deployed. However, accidents are often caused by inappropriate 

use of stents, especially in patients with triple coronary disease or left main dis-

ease with heavy coronary calcifications. Another aspect of stent placement is to 

cope with an emergency case in the event of coronary rupture or pericardial tam-

ponade during coronary interventions without cardiac surgeons.

In the past two years, the Korea Consumer Agency (Consumer Dispute Coordi-

nation Committee) analyzed eight cases of medical dispute settlement. Only two 

hospitals were manned with both cardiologists and cardiac surgeons. Seven pa-

tients died of procedures of stenting and five patients died on the day of the 

procedure. Among the 8 cases, 5 cases showed 3 vessel disease and the rest of 

the cases had either severe calcification, complete occlusion or poor coronary ant-

omies for st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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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 2017 national data registry of coronary stenting, less than 3 

drug-eluting stents were implanted in 98% of all patients. In 2015, the number of 

stent procedures was 38,922, and approximately in 800 (2%) cases, more than 

four stents were used per patient.

We emphasize that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cost-benefit analy-

sis between stent and CABG.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choose the right proce-

dure by asking the liability of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He should be 

well informed of the pros and cons of both procedures to avoid overuse of stent. 

It can be solved by intimate discussion of individual cases with the cardiac sur-

geon and the patient. Unilateral dialogue with the patient, forceful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stenting, lack of surgeon's backup in difficult cases should all be 

avoided. It is also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not only at the hospital level, 

such as multidisciplinary integrated medical care, but also a nationwide solution 

such as expanding cardiac surgeons as essential personnel to public officials.

Keyword: Coronary artery disease,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s(PCI), 
Coronary Artery Bypass Graft(CABG), triple blood vessels and calcifi-
cation vessel,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